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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27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이 고시에 대

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아래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저감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부터 제53호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25년 4월 30일

  2.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26년 4월 30일

  3.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27년 4월 30일

  4.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28년 4월 30일

  5.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9년 4월 30일

  제54호부터 제415호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30년 4월 30일

   2.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31년 4월 30일

   3.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32년 4월 30일

   4.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33년 4월 30일

   5.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3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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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향후 배출저감 방안

대상 물질 배출원

배출저감

현황

(Y)

개요

제거율

(%)

배출량

(kg/연)

배출저감 

목표

개요

(방안1)

적용연도

투입비용

(백만원)

제거율

(%)

목표

배출량
(kg/연)

개요

(방안2)

적용연도

투입비용

(백만원)

제거율

(%)

목표

배출량
(kg/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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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번호 물질명

기준연도
(Y)

배출량
(kg/연)

구분

배출저감 목표

Y+1 1차년도
(Y+2)

2차년도
(Y+3)

3차년도
(Y+4)

4차년도
(Y+5)

5차년도 
(Y+6)

목표배출량(kg/연) -

기준 연도 대비 저감률(%) -

증가

예상치

(취급량 

증가 시 

작성) 

증가 예상 

취급량(제조 및 

사용량)(톤)

증가 예상 

배출량(kg) 

(저감 적용 전)

증가 예상 배출량 

대비 저감률 (%)
-

목표배출량 (kg/연) -

기준 연도 대비 저감률(%) -

증가

예상치

(취급량 

증가 시 

작성)  

증가 예상 

취급량(제조 및 

사용량)(톤)

증가 예상 

배출량(kg) 

(저감 적용 전)

증가 예상 배출량 

대비 저감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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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

번호 물질명 기준연도 
배출량(kg)

배출량(kg)

구분 Y+1 Y+2 Y+3 Y+4 Y+5 Y+6

목표 -

실적 -

연도별 
주요 배출저감

추진내역

배출저감 

목표 미달성 사유

1차년도
(Y+2)

2차년도
(Y+3)

3차년도
(Y+4)

4차년도
(Y+5)

5차년도
(Y+6)


